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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한국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개발의 제약과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렴주택의 공급이 

민간부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계층혼합형 용도지역(Inclusionary Zoning), 

LIHTC, TIF 등 도시계획과 세제 상 인센티브의 한국 

도입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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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한국은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가격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요 공급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추가적인 주택 수요의 억제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의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제 금융 정책을 시행 중이며,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료

통제(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과거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뿐 아니라 도시재생 리모델링과 같은 소규모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분양주택의 공급은 민간 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민간의 임대주택이나 사적 전월세 역시 활발히 공급되고 있으나,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있어서 공공 임대주택보다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임대주택 수요자의 특성과

임대주택의 입지이다. 도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의 개발은 효율적이지

않고, 택지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또한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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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 따라서 도심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뉴욕과 로스 엔젤레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특히, 미국의 주정부마다 주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시행중인데, 뉴욕과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임대료 통제와 주택 바우처와

같은 수요 중심의 대책을 시행 중이며, 로스 엔젠레스와 같이 면적이

넓고 주거지역의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는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부문이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세제, 금융 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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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주택시장 현황

2-1. 주택가격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하락했으나,

2013년부터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급상승하며,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였다.

FHFA(Federal Housing Financing Association)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주택가격지수(HPI)는 167.11로 2000년 대비 67.1%(2000년

HPI=100) 상승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하다가, 2013년부터

지속 상승하여 금융위기 이전 최고점인 2007년의 151.60을 넘어섰다.

미국의 대도시로 한정하면 주택가격 상승세는 보다 가파르다.

캘리포니아주의 2019년 HPI는 224.65로 2000년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금융위기 이전 고점인 2006년 221.22를 추월한

것이며,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12년 131.68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과거보다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주의 경우 2019년 HPI는 181.51로 이전 고점인 2007년의

169.64를 넘어섰으며, 2012년 144.24대비 37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림 1 : HPI for US, CA,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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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I for US nation, not seasonally adjusted>

Year Annual Change (%) HPI HPI with 1990 base HPI with 2000 base
1975 . 100.00 35.19 26.27
1976 5.63 105.63 37.18 27.75
1977 13.53 119.93 42.21 31.50
1978 14.94 137.85 48.51 36.21
1979 13.51 156.46 55.07 41.10
1980 10.14 172.33 60.65 45.27
1981 7.14 184.63 64.98 48.50
1982 5.12 194.08 68.30 50.98
1983 -1.87 190.45 67.03 50.03
1984 4.81 199.62 70.25 52.43
1985 4.77 209.13 73.60 54.93
1986 5.84 221.34 77.90 58.14
1987 6.39 235.48 82.87 61.86
1988 8.33 255.10 89.78 67.01
1989 8.49 276.77 97.41 72.70
1990 2.66 284.14 100.00 74.64
1991 0.92 286.75 100.92 75.32
1992 0.36 287.78 101.28 75.59
1993 -0.31 286.87 100.96 75.36
1994 1.82 292.10 102.80 76.73
1995 3.76 303.07 106.66 79.61
1996 3.24 312.88 110.11 82.19
1997 3.92 325.13 114.43 85.40
1998 3.64 336.97 118.59 88.51
1999 4.40 351.82 123.82 92.41
2000 8.21 380.70 133.98 100.00
2001 6.46 405.28 142.63 106.46
2002 5.25 426.55 150.12 112.04
2003 4.26 444.72 156.51 116.82
2004 8.47 482.37 169.77 126.71
2005 11.32 536.98 188.98 141.05
2006 6.43 571.52 201.14 150.13
2007 0.98 577.12 203.11 151.60
2008 -4.41 551.66 194.15 144.91
2009 -7.52 510.19 179.55 134.01
2010 -5.10 484.18 170.40 127.18
2011 -4.37 463.01 162.95 121.62
2012 -1.88 454.32 159.89 119.34
2013 3.54 470.40 165.55 123.56
2014 6.13 499.25 175.71 131.14
2015 4.24 520.42 183.16 136.70
2016 5.32 548.13 192.91 143.98
2017 5.65 579.08 203.80 152.11
2018 5.86 613.00 215.74 161.02
2019 3.78 636.20 223.90 167.11

* 출처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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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I for California, not seasonally adjusted>
Year Annual Change (%) HPI HPI with 1990 base HPI with 2000 base
1975 . 100.00 21.28 18.00
1976 14.34 114.34 24.33 20.58
1977 21.74 139.20 29.61 25.05
1978 17.60 163.70 34.83 29.46
1979 16.05 189.97 40.42 34.19
1980 16.06 220.49 46.91 39.69
1981 10.24 243.07 51.71 43.75
1982 2.13 248.25 52.82 44.68
1983 0.31 249.01 52.98 44.82
1984 2.99 256.45 54.56 46.16
1985 5.43 270.38 57.52 48.67
1986 5.94 286.44 60.94 51.56
1987 8.32 310.26 66.01 55.84
1988 16.45 361.28 76.86 65.03
1989 22.11 441.15 93.86 79.40
1990 6.55 470.03 100.00 84.60
1991 -0.47 467.83 99.53 84.21
1992 -1.69 459.91 97.85 82.78
1993 -5.15 436.21 92.81 78.52
1994 -3.07 422.82 89.96 76.10
1995 -2.55 412.02 87.66 74.16
1996 -0.09 411.63 87.57 74.09
1997 2.78 423.07 90.01 76.15
1998 7.97 456.79 97.18 82.22
1999 6.78 487.75 103.77 87.79
2000 13.91 555.57 118.20 100.00
2001 11.68 620.45 132.00 111.68
2002 10.38 684.87 145.71 123.27
2003 9.42 749.40 159.44 134.89
2004 19.37 894.53 190.31 161.01
2005 24.56 1114.22 237.05 200.55
2006 10.31 1229.05 261.48 221.22
2007 -3.92 1180.85 251.23 212.55
2008 -19.38 952.05 202.55 171.36
2009 -15.16 807.75 171.85 145.39
2010 -3.26 781.42 166.25 140.65
2011 -5.73 736.63 156.72 132.59
2012 -0.68 731.60 155.65 131.68
2013 10.92 811.52 172.65 146.07
2014 14.19 926.70 197.16 166.80
2015 5.51 977.78 208.02 175.99
2016 7.65 1052.57 223.94 189.46
2017 7.42 1130.71 240.56 203.52
2018 7.11 1211.13 257.67 218.00
2019 3.05 1248.07 265.53 224.65

* 출처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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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I for New York, not seasonally adjusted>
Year Annual Change (%) HPI HPI with 1990 base HPI with 2000 base
1975 . 100.00 30.52 25.04
1976 -4.19 95.81 29.25 23.99
1977 9.70 105.11 32.08 26.32
1978 3.02 108.28 33.05 27.11
1979 13.23 122.61 37.43 30.70
1980 15.24 141.30 43.13 35.37
1981 5.13 148.55 45.34 37.19
1982 13.38 168.42 51.41 42.16
1983 4.37 175.77 53.65 44.01
1984 13.81 200.04 61.06 50.08
1985 15.35 230.76 70.43 57.77
1986 14.58 264.40 80.70 66.20
1987 13.19 299.29 91.35 74.93
1988 8.88 325.87 99.47 81.58
1989 1.34 330.23 100.80 82.68
1990 -0.79 327.62 100.00 82.02
1991 -1.37 323.15 98.63 80.90
1992 1.09 326.66 99.71 81.78
1993 -0.23 325.90 99.48 81.59
1994 -1.73 320.26 97.75 80.18
1995 -0.19 319.65 97.56 80.03
1996 1.57 324.66 99.10 81.28
1997 1.08 328.18 100.17 82.16
1998 4.06 341.49 104.23 85.49
1999 5.32 359.66 109.78 90.04
2000 11.06 399.43 121.92 100.00
2001 7.85 430.80 131.49 107.85
2002 8.47 467.29 142.63 116.99
2003 7.76 503.55 153.70 126.07
2004 11.41 561.00 171.23 140.45
2005 13.08 634.39 193.63 158.82
2006 6.38 674.85 205.98 168.95
2007 0.40 677.58 206.81 169.64
2008 -2.44 661.04 201.77 165.50
2009 -5.66 623.61 190.34 156.12
2010 -3.05 604.59 184.54 151.36
2011 -2.35 590.37 180.20 147.80
2012 -2.41 576.16 175.86 144.24
2013 0.77 580.60 177.22 145.36
2014 2.47 594.93 181.59 148.94
2015 2.82 611.68 186.70 153.14
2016 3.39 632.44 193.04 158.33
2017 4.68 662.07 202.08 165.75
2018 5.35 697.49 212.89 174.62
2019 3.95 725.02 221.30 181.51

* 출처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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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Mean and Median House Price for U.S>

Year-Quarter Average Price Median Price
2000Q1 $151,780 $125,839 
2000Q2 $156,640 $129,682 
2000Q3 $159,992 $132,229 
2000Q4 $162,280 $133,976 
2001Q1 $165,042 $136,041 
2001Q2 $169,103 $139,396 
2001Q3 $172,401 $142,066 
2001Q4 $173,836 $143,273 
2002Q1 $176,125 $145,167 
2002Q2 $181,932 $149,971 
2002Q3 $186,200 $153,684 
2002Q4 $188,517 $156,064 
2003Q1 $190,666 $158,276 
2003Q2 $195,968 $162,913 
2003Q3 $200,897 $167,241 
2003Q4 $204,227 $170,483 
2004Q1 $207,787 $173,706 
2004Q2 $216,736 $181,368 
2004Q3 $223,330 $187,454 
2004Q4 $228,014 $191,738 
2005Q1 $233,540 $196,792 
2005Q2 $243,226 $205,493 
2005Q3 $251,246 $212,611 
2005Q4 $255,357 $216,396 
2006Q1 $258,060 $218,853 
2006Q2 $263,336 $223,234 
2006Q3 $264,185 $223,897 
2006Q4 $262,391 $222,314 
2007Q1 $260,655 $220,729 
2007Q2 $261,131 $220,901 
2007Q3 $257,231 $217,340 
2007Q4 $248,203 $209,444 
2008Q1 $239,418 $201,688 
2008Q2 $235,779 $198,428 
2008Q3 $229,532 $193,009 
2008Q4 $218,349 $183,464 
2009Q1 $211,055 $177,236 
2009Q2 $212,347 $178,376 
2009Q3 $213,983 $179,773 
2009Q4 $212,810 $178,813 
2010Q1 $208,507 $175,150 
2010Q2 $214,594 $180,176 

* 출처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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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Mean and Median House Price for California>

Year-Quarter Average Price Median Price
2000Q1 $276,912 $211,595 
2000Q2 $290,722 $223,084 
2000Q3 $300,271 $229,931 
2000Q4 $309,806 $237,466 
2001Q1 $318,995 $244,646 
2001Q2 $325,325 $249,987 
2001Q3 $330,684 $254,421 
2001Q4 $330,703 $255,572 
2002Q1 $339,346 $262,824 
2002Q2 $357,356 $277,744 
2002Q3 $369,879 $289,038 
2002Q4 $374,748 $296,140 
2003Q1 $379,330 $303,065 
2003Q2 $394,507 $317,058 
2003Q3 $411,213 $332,306 
2003Q4 $423,961 $347,305 
2004Q1 $443,938 $366,422 
2004Q2 $475,132 $395,096 
2004Q3 $497,120 $418,315 
2004Q4 $510,719 $433,090 
2005Q1 $529,718 $452,599 
2005Q2 $556,851 $479,196 
2005Q3 $579,640 $501,917 
2005Q4 $589,416 $512,649 
2006Q1 $596,236 $519,231 
2006Q2 $603,563 $525,761 
2006Q3 $599,305 $522,192 
2006Q4 $588,585 $512,842 
2007Q1 $578,003 $503,230 
2007Q2 $569,466 $494,765 
2007Q3 $548,889 $475,656 
2007Q4 $512,118 $442,517 
2008Q1 $471,624 $405,886 
2008Q2 $448,527 $384,753 
2008Q3 $422,404 $361,489 
2008Q4 $391,248 $333,896 
2009Q1 $365,775 $311,624 
2009Q2 $365,711 $310,985 
2009Q3 $375,271 $318,326 
2009Q4 $379,222 $321,117 
2010Q1 $378,054 $319,578 
2010Q2 $391,609 $330,037 

* 출처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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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Mean and Median House Price for Newyork>

Year-Quarter Average Price Median Price
2000Q1 $166,063 $140,191 
2000Q2 $171,435 $144,207 
2000Q3 $178,618 $149,904 
2000Q4 $181,149 $151,845 
2001Q1 $183,536 $153,570 
2001Q2 $189,954 $159,043 
2001Q3 $197,734 $165,431 
2001Q4 $202,439 $169,272 
2002Q1 $204,698 $171,398 
2002Q2 $212,491 $177,902 
2002Q3 $221,519 $185,729 
2002Q4 $228,758 $192,086 
2003Q1 $234,003 $196,721 
2003Q2 $242,519 $203,936 
2003Q3 $252,585 $212,634 
2003Q4 $258,012 $217,530 
2004Q1 $257,529 $217,399 
2004Q2 $267,163 $225,547 
2004Q3 $275,371 $232,576 
2004Q4 $282,435 $238,777 
2005Q1 $286,329 $242,320 
2005Q2 $298,652 $252,944 
2005Q3 $310,448 $262,795 
2005Q4 $319,508 $270,289 
2006Q1 $321,794 $271,880 
2006Q2 $329,308 $277,722 
2006Q3 $333,950 $281,159 
2006Q4 $335,278 $281,796 
2007Q1 $333,100 $279,435 
2007Q2 $334,488 $279,782 
2007Q3 $335,966 $279,873 
2007Q4 $332,384 $276,152 
2008Q1 $326,565 $270,094 
2008Q2 $325,824 $268,844 
2008Q3 $320,230 $263,545 
2008Q4 $311,667 $256,076 
2009Q1 $301,754 $247,773 
2009Q2 $301,862 $247,838 
2009Q3 $304,431 $249,879 
2009Q4 $299,764 $246,227 
2010Q1 $292,542 $240,132 
2010Q2 $299,812 `$245,858 

* 출처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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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공급과 주택보유율

미국의 주택재고는 2019년 1억 3964만채이며, 자가보유율(home

ownership rate)은 65.1% 수준이다.

<Number of housing units in the U.S>

(in millions)

* 출처 : statista 2020

<Home ownership rate in the U.S>

* 출처 : statist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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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고는 안정적인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자가보유율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이다.

자가보유율이 급등락하는 가운데, 임대료지수는 급등락하고 있지 않다

는 점은 노숙자와 같은 무주택자가 크게 증가했거나, 임대료 통제 시

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임대료

2020년 1월 기준, 도시지역의 임대료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cie

for rent)는 339.7로, 1984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

을 상회하고 있다.

<CPI for U.S urban cities average rent : 1982-19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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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for U.S urban cities average rent : 1982-1984=100>

1984-01-01 103.700 2002-01-01 198.300

1984-07-01 106.900 2002-07-01 201.100

1985-01-01 109.900 2003-01-01 204.300

1985-07-01 113.600 2003-07-01 206.800

1986-01-01 116.700 2004-01-01 209.500

1986-07-01 119.800 2004-07-01 212.600

1987-01-01 121.900 2005-01-01 215.700

1987-07-01 124.400 2005-07-01 219.000

1988-01-01 126.600 2006-01-01 222.600

1988-07-01 129.100 2006-07-01 227.600

1989-01-01 131.300 2007-01-01 232.607

1989-07-01 134.300 2007-07-01 236.751

1990-01-01 136.800 2008-01-01 241.161

1990-07-01 140.100 2008-07-01 245.381

1991-01-01 142.200 2009-01-01 248.663

1991-07-01 144.500 2009-07-01 248.960

1992-01-01 146.100 2010-01-01 249.031

1992-07-01 147.700 2010-07-01 249.740

1993-01-01 149.500 2011-01-01 252.123

1993-07-01 151.200 2011-07-01 255.154

1994-01-01 153.000 2012-01-01 258.671

1994-07-01 155.000 2012-07-01 262.063

1995-01-01 156.800 2013-01-01 265.871

1995-07-01 158.700 2013-07-01 269.578

1996-01-01 160.800 2014-01-01 273.778

1996-07-01 163.100 2014-07-01 278.546

1997-01-01 165.400 2015-01-01 283.328

1997-07-01 168.000 2015-07-01 288.736

1998-01-01 170.500 2016-01-01 293.897

1998-07-01 173.600 2016-07-01 299.744

1999-01-01 176.200 2017-01-01 305.286

1999-07-01 178.800 2017-07-01 310.999

2000-01-01 182.100 2018-01-01 316.420

2000-07-01 185.700 2018-07-01 322.158

2001-01-01 189.900 2019-01-01 328.020

2001-07-01 194.300 2019-07-01 334.228

2020-01-01 339.700

* 출처 :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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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체로 보면, 2018년 기준 미국내 모든 임차인의은 가계소득의

29.9%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RIR, Rent to Income Ratio=29.9). 과

거 4년간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은 상승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소득

의 31.6%를 임대료에 지출하였던 것에 비하면 하락한 수준이다.

소득의 30%를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 고부담’ 가구의 비중은

2018년 48.9%로 최근 2년간은 안정적이지만 2010년에 비하면 줄어들었

다.

그러나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RIR은 중위소득 이상 가구보다 높은 수

준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연소득이 35,000달러에서 75,000달러 사이인

근로자가구의 RIR 데이터는 주거불안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가구는 2018년에는 가계소득의 36.2%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어, 전체

가구의 RIR 29.9%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근로 연령 가구(working-age

households)가 매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비중은 2010 26.3%에서 2018년

36.2%로 상승하여, 소득 증가율보다 임대료 상승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S Rent to Income Ratio>

* 출처 : CBRE Research, U.S Census Bureau, 2019 Q3
“Rent burdened“ defined as paying more than 30% of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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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Rent to Income Ratio, 2018>

* 출처 : CBRE Research, U.S Census Bureau, 2019 Q3

<Workforce Households RIR>

* 출처 : CBRE Research, U.S Census Bureau, 2019 Q3

<Workforce Households- % Rent-Burdened >

* 출처 : CBRE Research, U.S Census Bureau, 2019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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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평균 RIR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2%p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

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임대료 역시 높은 수준이다. 인구가

150만명 이상인 40개 대도시 중에서는 마이애미의 RIR이 36.8%로 가

장 높았으며, 인랜드 엠파이어 34.9%, 샌디에이고 34.1%, 로스 엔젤레

스 33.7%, 올랜도 33.0%, 새크라멘토 32.7% 순으로, 미국 전역에서 소

득 대비 가장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대도시 중 RIR이 가장 낮은 지역은 랠레이와 콜럼부스(각 26.9%)였고,

캔자스시티(27.7%)와 피츠버그(27.9%)였다. 이들 도시는 모두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대도시에 연소득 35,000달러에서 75,000달러인 근로자가구의 주거 불안

정성은 더욱 심각하다. 산호세의 경우 이들 가구의 RIR은 78.7%에 이

르렀고, 샌프란시스코, 로스 엔젤레스, 워싱턴 D.C, 시애틀, 마이애미의

경우에도 61%를 넘는 RIR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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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 RIR, 2018 >

* 출처 : CBRE Research, U.S Census Bureau, 2019 Q3

<Metropolitans with highest RIR for Workforce H.H, 2018>

* 출처 : CBRE Research, U.S Census Bureau, 2019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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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주거복지정책

3-1. 미국의 주거복지정책 개요

3-1-1. 공급자 보조제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수요자에 대한 보조가 효과적인지, 공급

자에 대한 효과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전통적인 공급자 보조제도는 공공주택이라 할 수 있다. 즉, 주택 수요

자로서 개별 가구가 아닌, 임대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를 실시하고,

수요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미국에서 공공 임대주택 프로그램은 1937년 연방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에 따라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지방 공공기관에 의

해 건설되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자본 비용의 상환을 연방정

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절감되

어 저소득 가구가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었

다. 1996년 수정헌법(Brooke Amendment)는 보다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공공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의 소

득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이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기관(Public

Housing Authority)에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러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인하 효

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모든 계층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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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로 가면서, 민간 임대주

택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

킬 것이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은 장기 균형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다만, 균형가격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Apgar(1990)에 따르면, 새로운 임대주택 개발에 대한 보조에 따라 임

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미래의 임대료 수입 증가를 제한하게 될 것이

고, 이는 보조금을 받는 대상 뿐 아니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수요

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저소득 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있

다(Weicher and Thibodeau 1988, 1990).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는 데 그친다면, 전체

임대주택 재고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구축

함에 따라 공공주택의 임대료 저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1--2. 수요자 보조제도

전통적인 수요자 보조제도는 임대료 인증제도(Rent certificate

program)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Voucher)이다. 수요자 보조

제도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계에 지급된다.

임대료 인증제도는 1974년 주택 공동체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의 Scetion 8에 의해 도입되었다. 저소득

층으로 인정된 가구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자

는 2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 거주지는 최소한의 면적과

품질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두 번째로 임차인은 HUD에 의

해 표준적인 저소득 가구의 합리적인 주거비로 인정되는 공정 시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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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Fair market rent)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다. 자격이 있는

임차가구는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게 된다. 공정시장 임대료와

중 저소득층이 지불하는 임대료 간의 차액은 지역 주택 기관(local

housing authorities)이 보조한다. 지역 주택기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 위해, 주택 품질 검사, 실제 임대료 지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아, 주택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임대료 인증제도는 1983년 주택법(Housing Act)의 EHAP(Experimental

Housing Allowance Program)에 따라 주택 바우처 제도로 개선되었다.

주택바우처 수급자에 요구되는 자격은 임대료 인증제도와 유사하다.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여야하고,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주택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바우처와 임대료 인증의 차

이점은 바우처의 경우 최소한의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어떠한 주택

에 대해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 바우처가 제공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임대주택에 공실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 단기적으로 임대료의 상승

을 유발한다. 단, 바우처를 고려하여 실제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료

수준은 낮아진다. 또한 단기에도 임대주택에 공실이 있거나, 장기로 가

는 경우 임대주택의 단기 공급은 완전히 비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

대료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론적으로 바우처를 고려하지 않은 시장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증적으로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임

대료 인상 효과는 없었다는 연구가 많다(Lowry,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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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임대료 통제

임대료 통제(Rent Control)는 재정적 물리적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임

대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이다. 임대료 통제는

캘리포니아,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론

적으로 임대료 통제는 다른 가격 통제와 마찬가지로 균형 임대료 수준

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은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을 찾기 어렵고,

임대료 통제를 받지 않는 주택을 찾아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임대료

통제를 받지 않는 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Gyourko, 1990). 반면, 임대료 통제제도가 극빈층이나 소득 수준이 낮

은 젊은 계층과 노년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Levine, 1990).

위와 같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3가

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에서 주택 바우처는 2000년 주거급

여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어 시행중이며, 2020년에는 임대료 통제와 유

사한 효과가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하였다. 아

래에서는 공급자 보조 중심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환경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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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의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 촉진 정책

미국에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비롯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

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공주택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산업 종사자를 위해 공급

된 임대주택(Yorkship Village)이 시초이다. 이후 1934년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과 1937년 현재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United States Housing

Authority를 설립하여, 지방정부의 Public Housing Agency(PHA, 우리

나라의 LH 또는 지방도시공사와 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

다.

이들 기관들과 1949년 제정된 Housing Act of 1949를 통해 공공주택

을 대규모로 공급하였으나, 이후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공정 시장임대

료의 20% 이하로 제한하면서, 입주자의 소득 저하와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되었다. 1960년대까지 주거 빈곤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보조금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였고, 그중 핵심은 주택 공급에 있어 민

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에는 PHA가 새로운

공공주택의 건설에 드는 비용을 더 이상 보조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연방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저

소득층에 대한 직접 보조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위와 같

은 이유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수요자 보조보다 공급자 보조를 통

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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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연방정부는 주택도시개발부(HUD : Da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를 통해 중저소득층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디벨

로퍼에게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BMIR : Below Market Interest

Rate)으로 사업자금을 융자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기초로 대표적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인 HUD의 섹션 8(Section 8)의 New

Construction and Substantial Rehabiliation : NR-SR Program이 1974

년부터 1983년까지 이어졌다.

민관 공동사업의 핵심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부분에게 어떠한 인센티

브를 제공하여, 민간 주택시장에서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장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주택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공공의 목적과 이윤 극

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간의 이해 충돌은 저리대출 프로그램

(BMIR)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섹

션 8의 NR-SR 프로그램도 같은 이유로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 LIHTC(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이 도입되

었고,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었다. 특히 전체 LIHTC 프로그램의 78%를 민간 사업자가 이

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Lew,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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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변천>

* 출처 : Rachel G. Bratt, 2018

2015년에 저렴한 임대주택의 개발이나 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100개

의 공공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상위 52개

민간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착공한 임대주택의 89%, 준공한 임대주택

의 86%를 공급하였다(Affordable Housing Fianace staff, 2016). 2009년

부터 2015년 사이에 상위 50개의 민간 사업자가 전체 착공한 임대주택

의 80%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사업자는 1992년에 도입된 HOPE Ⅵ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였다. 이어 2010년에 HOPE Ⅵ를 대체하여 도입된 CNI 프

로그램(The Choice Neighborhoods Initiative Program)은 노후화된 공

공주택의 재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LITHC 프로그램 하에서는 지역

공공주택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파트너쉽이 창출되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저렴한 임대주택

개발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보다 장려하였는데, 일부 주에서는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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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도시계획법 상 허용되는 것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주에서는 계층혼합형 용도구역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의 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민간부문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은 4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CohnReznick LLP, 2015; Cummings & DiPasquale, 1999). 첫 번째는

임대기간과 관련된 문제이다. 공공 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반면, 민간 사업자는 재무건

전성과 비용 문제로 인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료를 시세 수준으

로 조정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입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공공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에 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들의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주택을 공급하여 저밀도 개발을 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절에서부터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도

시계획, 세제 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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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4-1. 계층혼합형 용도지역(Incluzionary Zoning)

4-1-1. 미국의 용도지역 제도개요

미국의 용도지역은 1920년대 도입 이후 현재까지 도시 환경과 도시계

획 이론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왔으며, 토지 용도지역 설정 계획에 대

한 기준은 유클리드 기준, 효과 기반 기준, 개발촉진, 지형기반의 4개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지엽, ‘미국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체계와

주요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50집, 2010).

유클리드 기준은, 오하이오 주에서 채택한 토지 용도지역의 코드로서,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며 대도시와 소도시 모두에서 활용된다.

유클리드 기준은 토지의 이용을 지정된 구역과 구역내의 필지에 대한

개발 활동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구는 단독주택, 다가

구 다세대 주택, 상업지구, 공업지구 등으로 나뉘며, 각 지구 내에서는

다른 유형의 용도로 토지가 이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건물

의 층고, 최소 구획의 면적 등을 규율하고 있다.

유클리드 Ⅱ 기준은, 유클리드 기준을 완화하여, 각 용도지역 간에 허

용되는 건축물이 중복되는 구조이다. 이 기준에서는 도시 전체의 관점

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계층적으로 나열하고 분석하여, 도시 전체의 통

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스마트 용도지역 기준은, 신도시 건설에 있어 유클리드 기준을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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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으로서, 도시계획 수립 당시 모든 구획에 있어서 용도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특정 구획은 부동지역(浮動地域, floating area)로 두고,

이후 도시계획이 보정되거나 특정한 용도가 필요해질 때 활용한다. 예

를 들어 신도시를 건설할 때 유보지를 두고, 이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요하는 것이다.

효과(performance) 기반 기준은,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의 목적만 수립하

고,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 방법을 개발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지

방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평가하여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설정하

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책임성 문제에 따라 공무원들은 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발촉진 기준은,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의 목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발방식은 개발사업자가 정한다는 측면에서 효과 기반 기준과 유사하

지만, 개발촉진 기준은, 개발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정

부가 사전에 만들어 리스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지형 기반 기준은, 지형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

이다. 예를 들어 도심과 교외에서 같은 주거지역의 용도라 할지라도,

교외에서는 주택 외에 경공업, 상업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

고, 이들 건물의 층고와 용적률 들을 달리 규제하는 방식이다. 미국에

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켄터키 주 등에서 도입

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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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개요

미국에서 계층혼합형 주택공급(Inclusionary Housing)이라고도 불리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은 1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주

택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총 세대수의 8~10%

를 근로자 가구 또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

도록 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적인 세대를 개발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주택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면서 늘어나는 용적률

의 일정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유사한 제도가 있으

나, 미국의 경우 10세대 이상 건물에 적용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

개발에 적용되고,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은 1973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도입되었

으며, 초기의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은 모든 주거용 건물의 개발에 있어

의무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사

업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원할 때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경우 특정 계층을 위해 적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개발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을 ‘상업적 연계(commercial linkage)’ 또는 ‘일자리 연계(job linkage)’

형 프로그램이라도고 불리며, 새로운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할 때 일정

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 이를 임대주택 공급 재원에 사용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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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임팩트 피(Impact Fees)'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인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는 해당 건물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

을 공급하는 대신 수수료(In-Lieu Fee)를 납부하도록 하였다면, 최근에

는 반대로 건물 개발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체해서 해당 건물

에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은 소득계층이 혼합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

이다. 초기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짧아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장 임대료 보다 높은 임대료가 적

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임대기간을 최소 30년 이

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해 공급

되는 임대주택의 수는 많지 않지만,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재고는 계속적으로 쌓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4-1-3.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에 대한 논쟁

미국에서는 수십년간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운영하면서 이를 둘러 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사

업자들은 임대료, 즉 수익성이 낮은 주택을 다른 주택과 동일한 비용

으로 공급하여 개발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을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주택 공급의 감소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 34 -

그러나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임대료 상승을

유발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어 보인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 신규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있으나, 최근 남가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계층혼합

형 용도지역이 전반적인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으며(Mukhija, 2010),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 보스턴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

과가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다(Scheutx, Meltzer and Been 2009).

두 번째 논쟁은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이용에 대한 규

제이다. 토지의 이용과 용도를 규제하는 계획(Zoning)은 1920년대 급속

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된 도시의 난개발 슬럼화 등을 해결하

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즉, 도시계획을 통해 대도시의 난개발을 막

고, 빈민층이 도심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타적인 목적으로서

용도지역 제도가 탄생하였다(Exclusive zoning).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사회 통합의 요구가 강해지고, 배타적인 용도지역 제도로 인해 발생한

빈민가의 형성이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제에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같

은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거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통합

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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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의 실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은 2014년 기준으로, 27개 주 487개 지역

(jurisdiction)에서 512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65%가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해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6년간 약 3만 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Non-profit Housing

Association of Northern California 2007).

미국 주요 도시의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LA의

경우 신규 개발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중위소득의 30~80% 사이의 가구

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이 15%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이 임대주택은 최

소 30년간 임대료 통제를 받게 된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임대주

택 공급 비율, 대상 소득계층, 의무 임대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 도시의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운영 현황>

도시 의무임대기간 임대주택 비율
대상 소득계층

(중위소득 대비)
LA 30년 또는 영구 15% 30~80%

New York 영구 30% 60~120%
D.C 영구 다양 50~80%

San Francisco 영구 20% 55~90%
San Jose 영구 15% 30~120%

출처 : 뉴욕시 도시계획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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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도시에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은 대체로 연방 주택기금

(federal housing funds)과 조세면제채권(tax-exempt bonds)을 통한 자

금 지원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주택공급

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세를 활용하고 있고, 지역토지신탁

(local land trust)이나 토지은행(land bank)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의 도시(city)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세

면제(tax increment financing: TIF) 또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활용

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으나, 일부지역(몽고메리 카운티)에는 전체 공적 임대주택의 50% 이상

이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해 공급되었다는 연구도 있으며, 남가주

지역의 경우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효과가

LIHTC(Low Income Housing Tax Credit)과 유사하다는 연구도 있다

(Mukhija 2010).

< 미국내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도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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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도를 주거용 건물의 개발

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도 주택의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4-1-5.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의 적용 사례

Los Angeles와 Orange County 사례(Vinit Mukhija et al, 2010)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시(City) 중 17개 시가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들은 대체로 1980년대부터 계층혼합형 용도

지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7개 시중 3개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

에서 개발사업에 대해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

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3년까지 모두 3.4만호의 저렴주택이 계층혼합

형 용도지역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4,500호의 저렴주택

이 공급되고 있다.

<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도입한 市 >

출처 : Vinit Mukhij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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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마다 적용기준, 적용비율, 소득기준이 상이한데, Brea 시의 경우,

20세대 이상을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 적용되

고, 세대수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

다. 입주자격은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와 중위소득의 51~80% 계층

으로 나누고 있다.

Irvine 시는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1세대 이상을 개발할 경

우, 즉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적

용하고 있다. 총 세대수의 15%를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

고 있고,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5%, 중위소득 51~80%에게 5%, 중

위소득 81~100%에게 5%씩 구분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Pasadena 시는 10세대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총 세대수의 15%를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중위소득의 80% 이하에게 10% 이상, 나머지

5%는 중위소득의 81~120%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Rancho Palos Verdes 시의 경우 5세대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계층혼

합형 용도지역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총 세대수의 5%를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하거나, 총 세대수의 10%를 중위소득의

51~80%에게 공급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선택권을 비교적 넓게 보장하

고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Santa Monica 시

로 2세대 이상을 개발할 때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 적용되며, 총 세대

수의 10%를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공급하거나, 세대수의 20%를 중

위소득 51~80%에게 공급하거나, 공업 상업지역에서는 모든 세대를 중

위소득의 81~120%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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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이 의무가 아닌 Newport Beach 시의 경우,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계층혼합

형 용도지역이 적용된 경우 세대수의 25%를 중위소득의 80% 이하와

중위소득의 80~120% 이하에게 나누어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 각 시별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특징 >

출처 : Vinit Mukhij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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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에서는 해당 건물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In-Lieu fee)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별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대신, 저렴한 임대주택 1채 혹은 시장 임대료를 받는

주택 1채 당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거나, 개발 단위 면적

당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Agoura Hills 시의 경우, 시장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 1호당 4,541 달

러, 시장 가격을 적용받는 분양주택 1호당 6,277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1987년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어, 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로 대납하는 것이 유

리한 구조이다.

Brea 시의 경우, 시장 임대료를 받는 주택과 저렴한 임대주택의 시장

판매가격의 차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 최근에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2003년)는 저렴한 임대주택 한 채당 46,875 달러

가 부과되었다.

Irvine 시의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시장임대료를

받는 주택 1채당 12,471 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Rancho Palos Verdes와 Santa Monica의 경우 개발 단위 면적(square

foot)당 각각 1달러와 6.14 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San Clemente와 San Juan Capistrano의 경우 시장 임대료를 받는 주

택의 평가가액의 1프로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Avalon 시와

Huntington Beach 시에서는 현금 대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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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별 저렴주택 대체 수수료 구조 >

출처 : Vinit Mukhij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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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준 각 시별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

의 공급 성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해 가장 많은 저렴주택을 공급한 지역은

Irvine으로, 총 4,469세대가 공급되었으며, 171세대가 개발 중이다. 대체

수수료는 모두 1천만 달러가 징수되었으며, 이는 저렴주택 건설을 위

한 대출에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221 세대의 저렴주택이 추가로 공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rvine 지역에서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해 총 4,864세대의 저렴주택이 공급되었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해 저렴주택이 두 번째로 많이 공급된 곳은

Santa Monica로 총 1,28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Calaba sas,

Long Beach, Monrovia에서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의 성과가 전혀 없

었다.

반면, San Juan Capistrano의 경우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해 직접

공급된 저렴주택은 없었지만, 대체 수수료를 저렴주택 건설자금 융자

등에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84세대의 저렴주택을 공급한 효과가 있

었다.

결론적으로, 대체 수수료 제도는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에는 부

정적이지만, 지방정부가 수수료를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지원함에 따

라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체 수수료의 경우, 해당 건물에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기 때

문에 계층혼합 사회통합이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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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 수요가 많은 저소득층 거주지역, 빈민가에 자금이 몰려 계층

단절을 강화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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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별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성과 >

출처 : Vinit Mukhij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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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에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과 LIHTC의 효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전역을 기준으로 하면, LIHTC에 의해 공급되는 저렴주택의 규모

는 2017년까지 약 230만호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에 비해 임대주택 공

급효과가 매우 크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Laguna Beach, Pasadena, West Hollywood의 경우 LIHTC에 의한 저

렴주택 공급 규모가 컸지만, Avalon, Brea, Huntington Beach, Santa

Monica의 경우 오히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의 효과가 더욱 컸다.

이는 LIHTC가 인구별로 공제액이 배분되고, 지역의 개발비용은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원효과

가 낮기 때문일 수 있다.

< 계층혼합형 용도지역과 LIHTC 비교 >

출처 : Vinit Mukhij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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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Suburban Boston, Washington D.C

San Francisco, Suburban Boston, Washington D.C의 계층혼합형 용도

지역제도를 비교한 Jenny Schuetz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San

Francisco의 경우 2002년 기준 총 55세대의 저렴주택이 계층혼합형 용

도지역을 통해 공급되었고, 이중 54세대가 의무적 계층혼합형 용도지

역을 통해 공급되었다.

Suburban Boston의 경우 99세대가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해 공급

되었고, 이중 34세대가 의무적으로 공급되었으며, 42세대는 자발적 선

택에 의해 공급되었고, 23세대는 혼합적으로 공급되었다.

D.C의 경우 11세대가 공급되었는데, 이중 9세대가 의무적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에 의해 공급되었고, 2세대만이 선택적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에 의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 San Francisco, Suburban Boston, Washington D.C 현황 >

출처 : Jenny Schuetz, Rachel Melzter, Vicki Be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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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렴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보면, 세 지역 모두 세대수의 1~10%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16% 이상을 저렴주택으로

공급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 지역별 저렴주택 공급 비율 >

출처 : Jenny Schuetz, Rachel Melzter, Vicki Been, 2009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보면, San Francisco는 중위소득의 30~50% 계층

에 가장 많이 공급되었고, Suburban Boston는 50~80% 계층에 가장 많

은 저렴주택이 공급되었다.

< 지역별 입주자 소득수준 >

출처 : Jenny Schuetz, Rachel Melzter, Vicki Be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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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임대료 통

제를 받는 기간)을 보면, San Francisco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으로,

임대기간이 20년 이하인 주택은 2세대, 21년~30년인 주택은 10세대, 31

년~49년인 주택은 10세대, 50년~59년인 주택은 11세대였으며, 50년 이

상인 주택도 22세대로 전체의 40% 내외를 차지하였다.

Boston의 경우 임대기간이 20년 이하인 주택은 6세대, 21년~30년인 주

택은 7세대, 31년~49년인 주택은 3세대, 50년~59년인 주택은 1세대, 임

대기간이 59년 이상인 주택, 사실상 영구적으로 임대료 통제를 받는

주택이 34세대로 대부분이었다.

D.C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가 7세대로 가장 많았

고, 21년~30년인 주택이 2세대였으며, 31년 이상인 주택은 없어서, 주

거 안정성이 낮은 편이었다.

< 지역별 임대기간 >

출처 : Jenny Schuetz, Rachel Melzter, Vicki Be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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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의 경우, 해당 건물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 외에 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중 대체 수

수료 납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

는 옵션도 40건으로 많았다.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도 21건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디벨로퍼의 세금 공제권을 납부한 경우도 9건이었다. 또한

여러 가지 옵션을 함께 행사하는 경우도 38건으로 많았다. 실제로 옵

션을 행사하지 않고 직접 해당 건물에 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는 8건

으로 가장 적었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의 목적이 해당 건물, 지역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옵션을 통해 형성된 자금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거나,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임대

주택의 총량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San Francisco의 옵션 >

출처 : Jenny Schuetz, Rachel Melzter, Vicki Be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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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대주택 세금 공제(LIHTC :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4-2-1. 개념

LIHTC는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보조제도이다. 보조금은 시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

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있을 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민간의 개발사업자는 개발비용과 미래의 임대료 수입을 비교하여 주택

을 개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미래의 임대료 수입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공급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 공급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그 대표

적인 정책이 LIHTC이다.

LIHTC는 연방정부가 직접 주택 건설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연방 소득

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대주택 개발 사업자에게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LIHTC는 1986년 Tax Reform Act의 Secion 42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7년까지 230만호 이상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LIHTC를 통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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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HTC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연방세 공제권(Tax Credit)은, 신규

건설에 부과되는 9%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권과 기존 주

택의 재개발 리모델링 등에 부과되는 4%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

는 공제권으로 분류되며, 9% 소득 공제권은 법령상 전체 공제권의

10% 이상을 비영리기관에게 배분해야 한다. LIHTC 프로그램에 의해

공급된 전체 주택의 약 20%를 비영리단체가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4-2-2. 참여주체 및 단계별 작동방식

LIHTC와 관련한 참여주체는 연방정부(IRS : Internal Revenue Service,

HUD), 각 주정부, 주정부의 주택금융기관(HFA : Housing Finance

Agency), 디벨로퍼, 자본시장 참여자(투자자 등)이다.

IRS는 각주별로 임대주택의 공급 유지관리 취득 시에 제공되는 연방세

금 공제금액을 할당하는데, 각 주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주별로

최소 268만 달러를 할당한다. 2015년의 경우 주빈 1인당 2.30달러의 크

레딧을 할당하였다. 또한 IRS는 공제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임주자

요건 및 임대료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액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부과한다.

HUD는 LIHTC와 다른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전체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정부와 주정부의 HFA는 연방정부로부터 할당받은 공제권을 사업자

에게 배분하며, 디벨로퍼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HFA는 1

년 단위의 각주는 세금공제금의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제안된 공적 임

대주택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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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을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게 공급하거

나, 세대수의 40% 이상을 중위소득의 60% 이하에게 공급하는 임대주

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세금공제증서를 발행하고, 개발사업자

는 이 세금공제증서를 유동화하여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구조

이다.

연방정부는 LIHTC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이보다 긴 의무 임대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규 건설주택(9% 공제권)은 55년, 재건축 리모델링

(4% 공제권)의 경우 30년간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도

록 강제하고 있다. 아울러 주 정부는 LIHTC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포괄보조금 또는 추가 대출)을 하고 있

다.

디벨로퍼는 실제 LIHTC를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며, 공제권한을 투

자중개인(syndicator)를 통해 유동화하여 사업비용을 조달하며, 일반적

으로 디벨로퍼와 투자자는 유한합자조합(limitde partnership)을 설립하

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유한합자조합의 특성에 따라 디벨로퍼는

주택의 건설 운영 권한을 가지고, 투자자는 소유권을 가진다. LIHTC로

충당되지 않는 사업자금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거나, 주정부

자선단체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한다.

투자중개인은 세금 공제권을 매입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대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투자중개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적용을 받는 회사이다(2012년의 경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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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세금공제권이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과정>

* 출처 : 미국 재무부



- 54 -

4-2-3. 사업효과

LIHTC는 임대주택 건설에 수반되는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세금 공제권한의 유동화 과정에서 금융기

관과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7년까지 미국에서 LIHTC를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230만호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30% 수준으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주정부)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선정

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지방분권화에

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 세금 수입

을 활용하여 사업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수지 관리측면에서 유리

한 측면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을 보면, 2017년 기준

으로 LIHTC에 의해 수입을 포기한 비용은 약 80억 달러인 반면, 공공

주택의 운영비용(63억 달러), 프로그램별 임대료 보조(120억 달러), 주

택 바우처(230억 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공공주택 운영은 1974년 이전 공공이 직접 건설한 임대주택의 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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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비용으로, 약 3천개 기관이 100만호 가량의 공공주택을 운영

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임대료 보조는 민간의 자산 소유자가 저소득층 등에 대해

주택을 공급하고, 그 임대료를 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 미국 연방정부의 주택 프로그램 비용 >

출처 : 미국 재무부(2015),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2018)

4-2-4. 주택 공급 효과

LIHTC는 1987년부터 2015년까지 37,727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어 총

2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 87%의 카운티에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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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LIHTC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75% 가량의 카운티에서

LIHTC 지원 주택이 운영 중이다.

주별로는 인구가 많아 9% 세금 공제가 많이 배정되는, 캘리포니아, 텍

사스, 뉴욕, 플로리다 주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카운티

별로는 1987년 이후로 LA가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Cook,

Illinois, 뉴욕 카운티가 뒤를 잇고 있다.

< 지역별 LIHTC 주택 공급현황(1987~2015) >

출처 : Urban Institut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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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 약 31,000개의 부동산 자산(property)에서 2백만호의

임대주택이 저렴주택으로 공급 중이고, 835개 자산, 49,000세대는

LIHTC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여 시장 임대료로 전환되었다. 약 6천

개 자산의 20만세대는 운영여부가 불투명한데, 임대기간이 30년이 지

나면 더 이상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저렴주택으로 운

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국가 저소득층 주거 연맹(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11.5만 세

대가 임대료 입주자격 통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저렴주택 운영 비율(2015) >

출처 : Urban Institut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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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지역별 특징

약 75%의 카운티에서 LIHTC 주택이 저렴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임대주택 재고의 6% 수준이다. 그러나, LIHTC 주택이 운영

중인 3%의 카운티에서는 12%의 임대주택이 LIHTC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 전체 임대주택 중 LIHTC 주택 점유율(1987~2015) >

출처 : Urban Institut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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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를 나누어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18개의

카운티에서 LIHTC 주택의 점유율이 12% 이상(high-share county)인

반면, 비도시지역의 경우 LIHTC 점유율이 12% 이상인 지역은 51곳으

로 많았다.

< 도시-비도시 별 LIHTC 주택 점유율(1987~2015) >

출처 : Urban Institut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비도시지역으로 한정하면, LIHTC의 점유율이 높은 51개 카운티의 경

우 점유율이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전체 임대주택의 수도 적

었으며, 백인 비율이 낮고, 빈곤율과 실업률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이

들 지역은 평균적으로 245세대의 LIHTC 지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다

른 지역의 평균 146세대에 비해 많았다. 즉, LIHTC가 저소득 빈곤 지

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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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비도시별 LIHTC 주택 점유율(1987~2015) >

출처 : Urban Institut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주별로 보면, 비도시 주에서 전체 LIHTC 주택 중 비도시 카운티의

LIHTC 주택 점유율이 높았다. Wyoming의 경우 전체 LIHTC 주택의

61.4%가 비도시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었고, Montana 주의 경우에도

56.1%의 LIHTC 주택이 비도시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Maryland, New York, California와 같은 도시지역의 주는, 비도

시 카운티에 LIHTC 주택이 거의 없었으며(Maryland 4.5%, New York

3.2%, California 2.4%), New Jersey와 같은 주는 비도시 카운티에

LIHTC 주택이 전혀 없었다.

이는 주별로 도시-비도시 카운티의 비율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

만, 기존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LIHTC 자금 배정을 도시 지역에 집중

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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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별 비도시의 LIHTC 주택 점유율(1987~2015) >

출처 : Urban Institut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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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LIHTC 유동화 시장 및 사업유형별 비율

LIHTC의 유동화 가격은 금융위기로 인해 2007년 LIHTC 공제권 1달러

당 1달러에서 2010년 0.8달러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8년 LIHTC 투자

기관이었던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부실화됨에 따라 세금 공제

권 수요가 감소하였다. LIHTC 유동화 시장은 2011년부터 회복하기 시

작하여 2011년말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1달러를 회복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연방 주택금융공사(FHFA)가 Fannie Mae와 Freddie Mac을

다시 LIHTC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였다.

LIHTC 유동화 시장의 변동에 따라 LIHTC 주택의 수도 증감을 반복하

였다. 신규 건설주택의 수가 꾸준히 50%를 초과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사업유형별 LIHTC 주택 추이(2000~2015) >

출처 : Urban Institut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HUD

2000년~2015년 사이 공제 유형별 LIHTC 구성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 63 -

보면,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9% LIHTC를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모두

8,277개로 전체의 47%에 해당하며, 총 452,226세대의 저렴주택(전체의

35%)을 공급하고 있다.

주택을 개보수하여 4% LIHTC를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5,168개로 전체

의 30%에 해당하며, 총 564,671세대의 저렴주택을 공급하여 전체

LIHTC 지원주택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LIHTC 도입 이전 HUD의 세금 공제 지원을 받아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859개로 총 62,279세대를 공급하고 있

다.

IRS의 세금 공제 교환 프로그램(Tax Credit Exchange Program)이나,

HUD의 세금 공제 지원 프로그램(Tax Credit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저렴주택들이 해당 지원 프로그램이 없이는 건설

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최근 LIHTC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프로그램 없이 저렴주택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사업유형별 LIHTC 자산 비율(2000~2015) >

출처 : Urban Institut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Housing

Preservation Database, H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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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LIHTC의 적용 사례

New York Compass Residences

뉴욕주의 낙후지역인 West Farms, South Bronx에 위치한 5에이커 면

적의 공업지역을 복합개발한 사례이다. 총 사업비가 3억 5천만달러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1,325개의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포함하고 있

으며, 1단계 2개동은 총 237개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사

업자금 조달을 위해 LIHTC와 뉴욕주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가구 주택

융자 프로그램(Homes for Working Families loan)을 활용하였다. 자금

조달 뿐 아니라 뉴욕시의 적극적인 용도지역 변경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에는 디벨로퍼로서 SUP(Signature Urban Properties)가 참여하

였고, 투자자로서 GTIS Partners와 지역개발공동회사인 Mid-Bronx

Desperadoes Community Housing Corp.가 참여하였다. LIHTC 투자

자로서 Wells Fargo가 참여하였다.

< New York Compass Res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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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공업지역을 복합개발하기 위해

혼합용도지역으로 전환하였다. 이 같은 용도지역 변경은 쉽게 승인되

지 않는 일이었으나,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 개발구역 및 용도변경 안 >

출처 : 뉴욕시 도시 개발과

재원조달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 A동 개발 과정에 필요한 총 3천만

달러의 자금 중 LIHTC를 통해 5백만 달러, 기관투자자로부터 8백만

달러, 주정부 보조금 9백만 달러, TIF 8백만 달러 등으로 조달하였으

며, 1단계 B동 개발자금 4천8백만 달러는 주정부 대출 2백만 달러, 기

관투자자 8백만 달러, TIF 3천말달러, 주정부 보조금 8백만 달러 등으

로 조달하였다.

이러한 자금 조달 과정의 특징은, 첫 번째로 공공부문에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정부의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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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TIF, LIHTC를 통해 개발사업 필요한 최소자금을 충당하고, 나머

지 자금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임대주택 건

설자금 조달구조와 상이한데, 한국의 경우 LH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

급되는 공공주택 외에,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와 임차인의 보증금 및 시중은행의 대출에 의해 충당되고, 최근 들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금을 마련하고, 기금과 시중은행의 융자와 임차인의 보증금

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없이

전액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두 번째로, LIHTC와 TIF가 함께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업자금

의 50% 내외를 세금 공제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LIHTC)와 지방정부의 세금 감면제도(TIF)를 함께 활용하여,

당장의 재정부담 없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업

리스크의 상당부분을 공공부문이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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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세 감면(TIF : Tax Increment Financing)

4-3-1. TIF 개요

TIF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Tax Increment Financing District)

에서 장래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

행하여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 담보부 금융기법이

다. 즉 개발을 통해 신규로 공급되는 자산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

는 지방세와 기존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

방세 수입을 유동화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던 각종 개발 보조금

이 대폭 축소되면서, 낙후지역의 재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TIF는 1952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미

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TIF의 기본 구조는 TIF 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총세

수에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던 기준세수를 제외한 세수증가분을 TIF 계

정에 산입하여 해당 지역에 투자하고, 실제로 세수 증가가 이루어질

때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이다. 사업이 종료되면 TIF 구역은 해제되고,

증가된 세수는 다시 일반 계정에 편입된다.

일반적으로 TIF 기간, 즉 TIF 채권의 만기는 23년에서 25년으로 설정

되며, TIF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원은 제산세로 국한한다. 재산세가 아

닌 판매세 영업세의 경우 경기변동 등에 따라 세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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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TIF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TIF 프로젝트는 착수(Initiation) → 계획 수립(Fomulation)

→ 계획 승인(Adoption) → 실행(Implementation) → 종료 및 평가

(Termination & Evaluation)의 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착수 단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사업

방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TIF 사업은

지역개발기구와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민간회사 또는 비영리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업구역의 설정, 사업 비용 및 세수 추정과 이

를 토대로 한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

과 예산계획이 수립된다. TIF 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업구

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TIF가 특정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에 기반한 자금조달기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

가 있으나, 미래의 세수라는 공적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TIF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낙후지역

(blighted area)’이나 ‘낙후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을 TIF를 통해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

해 검토하는데, TIF가 아니라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에 대해 분

석한다(But For Test).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방식, 사업기

간, 개발구역 등에 관한 계획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TIF

규모, 상환기간, 나머지 사업자금 조달방법 등을 담은 예산 계획을 수

립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렵 절차



- 69 -

를 거쳐 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진

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정부와 사업자간 협약서가 작성된다.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자금조달을 거쳐 실제 공사가 진행된다. TIF에

따라 조달된 자금이 실제 사업비보다 커 사업자금이 남는 경우, 이는

정부에 반환하게 된다. 아울러 공사 후 건물의 임대 및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실행단계로 본다.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구역 해제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TIF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지의 문제이다. 만약 사업비가 예상한 세수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사

업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세수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4-3-3. TIF 유동화 방식

TIF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조세 수입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다. 즉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공의 신용보강이다. 미래의 조세 수입은 불확실하

기 때문에, 담보부 채권인 TIF 채권은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고

신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의 금리는 높아져 사업자금 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

해 공공기관에서 채권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여 신용을 보강한다. 지급

보증기관이 정부인 경우, 지역 개발공사가 보증하는 것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얻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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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F 유동화 방식 >

금융중개인

사업시행자

임차인

공공기관 지금보증

채권 매각 사업 자금

채권 매각

투자 자금

4-3-4. TIF 적용 사례

Riverwalk 사례

밀워키는 밀워키 강을 중심으로 교통과 물류가 발달한 도시였으나,

1980년대 들어 공장이 폐쇄 이전되고, 도로가 정비됨에 따라 운송 기

능이 떨어져 기존 도심의 쇠퇴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밀

워키시는 밀워키강의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리버워

크 재상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밀워키 강변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개

발사업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이들 사업이 연계 업이 난개발

되고 있어, 효과적인 도시재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밀워키시는 이들

개별 사업을 통합하여 공공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사업에 착수하고, 4년 뒤인 1992년 전체적인 사업계

획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1993년 리버워크 개발기금 설

치를 결의하였다. 1994년에는 해당지역을 업무환경 개선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로 지정하였고, 개발을 위한 개발회사로 밀워키

리버워크 개발회사(Milwaukee Riverwalk Distict, Inc)와 리버워크 프론

트 파트너십(Milwaukee Riverwalk Front Partnership)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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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듬해인 1995년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2년에는 밀워키강 주

변을 TIF 지구로 지정하였다.

밀워키시는 당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TIF와 BID 2개의 제도를 활용키로 하였다. 즉, TIF로 사업자금을 조달

하고, 준공 후 관리 운영비용을 BID 조직에 위탁함으로써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가 직접 조달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02년부터 활용도가 떨어진 폐철도 노선을 철거하고, 토양

정화사업, 도로 건설, 교각 공원 공공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2005

년에는 기존 물류창고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등 10개 이상

의 주거단지와 복합시설이 개발되었다.

< 그림 : 밀워키 개발구역, TIF 구역 지정 >

< 출처 : 밀워키시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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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워키 리버워크 재생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시공 관리 운영을 순수

민간사업자인 리버워크 개발회사에게 위탁하였고, 개발회사는 해당 지

역의 토지소유자들과 개발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밀워키시는 리버워크 개발회사와 건설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TIF

를 통해 사업자금의 78%를 조달하였다. 개발회사는 BID를 통해 사업

자금의 22%를 조달하고, 토지소유자의 연합인 리버워트 프론트 파트너

십과 토지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림 : 밀워키시 리버워크 사업구조 >

< 출처 : 이삼수, 이재수,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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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워크 재생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800만 달러 중 밀워

키시가 TIF를 통해 78%인 1,350만 달러를 부담하였고, BID와 민간자금

으로 476만 달러를 조달하였다.

< 표 : 리버워크 건설예산 세부내역 >

< 출처 : 밀워키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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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5-1.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현황

정책 방향

한국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을 제

시하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첫째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둘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셋째 주거복

지 로드맵 기반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에 있어서는,

청년의 경우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입주를

목표로, 도심內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

하고,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

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 및 전월세 자금대

출 지원 강화하였다.

신혼부부의 경우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조성,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도 확대하고, 주거문제로

결혼 출산을 미루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유자녀 신혼부부 중심에서 예

비 신혼부부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특히 육아․보육시설, 유

아 중심 설계 등을 적용한 특화단지를 조성,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

세자금대출 도입키로 하는 등 맞춤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었다.

고령층의 경우 무장애 설계 적용,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공공임

대주택 총 5만호를 5년간 공급할 계획이고,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를 설치,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매입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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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고령자에게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층의 경우 자가점유

율이 높은 점을 고려 보유주택을 활용해 연금형 매입임대 등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외 일반가구에게 5

년간 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기능 확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에게는 LH의 주택 공급․관리와 NGO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취약

가구의 자활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고, 비닐하우스․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

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한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및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고,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

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형 35만, 매입형 13만, 임차형 17만 5년간 65만호

공급키로 하였으며,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강

화, 집주인임대,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주택을 5년간 20만호

부지 확보를 추진중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8년 1.8만호를 분양(착

공)하고, 매년 분양물량을 확대하여 ’18~’22년간 총 15만호 공급키로

하였으며, 장기적인 주택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

을 위해 40여개 공공주택지구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기반구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임대차시장 안정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임대 수요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폐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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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명부제도 개선을 통해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키로 하였다.

아울러 임대주택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 DB를 구축하고,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 및 에너지절감 그린 리모델링 추진중

이다.

임대주택 참여 주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하

기로 하고, 국가 주거복지센터(마이홈센터)의 발굴·상담 기능을 강화하

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축하였다. 또한 마이홈

센터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법률·금융 등 전문기

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강화하였다. 대학교․청년단체 등과 연계하

여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등 센터․지자체․NGO 등

과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주체

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 융자·보증 지원, 지원센터 설립

및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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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야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

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주택과 함께 한국의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구성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토대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가구

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주

거복지로드맵 발표 이전인 2016년말 기준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재고는 126만호 수준이었으나,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주택 30만실, 신혼부부 공공임대 분양주택 27만호, 고령층 임

대주택 5만호 및 민간 참여 등을 통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등 4년간

총 103만실(100만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였다. 2020년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마련하여, 장기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를 통해 청년

100만, 신호부부 120만, 고령자 및 일반 저소득 가구 약 460만 가구 등

총 700만 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생애단계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월세비중이 높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이 높고, 1인가구가 많으며, 쪽방 고시원 거주 비율이 높아, 이에

대응하여 소형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30만실 공급하기로 하였다.

청년주택은 수요를 반영하여 도심내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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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 양육 부담으로 혼인 출산 포기가 증가하는 만

큼, 신혼부부의 주거 니즈에 부합하는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보다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

큼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공분양주택 공급 외에 민영 분양주택 청약

기회를 넓히기로 하였다.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1~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

가 많은 만큼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고령자 특화 주택을 5만호 공급하

기로 하였다.

고령자 주택은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

스 연계 등을 강화하였고,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

심센서’를 설치하는 등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일반 저소득 취약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고, 지

하 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이 높아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강화한 공적임

대주택 41만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LH의 주택공급 관리와 NGO의 복지서비스를 결

합하여 자활을 지원하는 지원주택 개념을 도입하였고, 임시거처가 필

요한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제도도 도입하였다.

전체 공공주택 준공실적은 2018~2022년 사이 총 105만호로, 공공임대

주택 65만호,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20만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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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준공실적(2018~2022) >

(단위 : 만호, 만실)

사업유형별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평균

주체 공급
유형 공급대상

공적임대주택 총계 17 17 17 17 17 85.0 17.0

공공임대
주택

(준공입
주기준)

총 계 13 13 13 13 13 65.0 13.0

건설형

합 계 7 7 7 7 7 35.0 7.0

청년 1.1 1.4 1.5 1.5 1.5 7.0 1.4

신혼부부 1.8 2.4 2.6 2.8 2.9 12.5 2.5

고령자 0.5 0.5 0.6 0.7 0.7 3.0 0.6

기타 3.6 2.7 2.3 2.0 1.9 12.5 2.5

매입형

합 계 2.0 2.5 2.5 3.0 3.0 13.0 2.6

청년 0.2 0.4 0.5 0.7 0.7 2.5 0.5

신혼부부 0.5 0.8 0.7 1.0 1.0 4.0 0.8

고령자 0.1 0.1 0.1 0.1 0.1 0.5 0.1

기타 1.2 1.2 1.2 1.2 1.2 6.0 1.2

임차형

합 계 4.0 3.5 3.5 3.0 3.0 17.0 3.4

청년 0.7 0.7 0.7 0.7 0.7 3.5 0.7

신혼부부 0.7 0.7 0.7 0.7 0.7 3.5 0.7

고령자 0.3 0.3 0.3 0.3 0.3 1.5 0.3

기타 2.3 1.8 1.8 1.3 1.3 8.5 1.7

공공지원
주택

(부지확보
기준)

총 계 4.0 4.0 4.0 4.0 4.0 20.0 4.0

　

리츠 펀드형 3.3 3.3 3.3 3.3 3.3 16.5 3.3

청년
(실기준)

1.2
(2.4)

1.2
(2.4)

1.2
(2.4)

1.2
(2.4)

1.2
(2.4)

6.0
(12.0

)
1.2

(2.4)

소규모
정비사업 0.2 0.2 0.2 0.2 0.2 1.0 0.2

집주인
임대사업 0.5 0.5 0.5 0.5 0.5 2.5 0.5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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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전월세 주택의 공공성 강화

한국에서는 공적 지원주택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적 전월세 시장

의 공공성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는 한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으로 짧고(자가 10.6년), 10년(’07~’16)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73%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 심각한 상황으로, 자가보유 촉진

은 가계부처 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추가확대

는 재정여건상 추가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자의 주

거안정을 위해서는 등록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늘려 집주

인들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등

록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등록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집주인은 폭넓은 세제감면 혜

택을 받게 되고, 세입자는 임대료 급증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사적 전월세 주택을 의미한다.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아닌 자로서 주택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

가 주택을 1호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가 주소지 소재 시․군․구에 등록 신청 가

능하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장기일반 공공지원임대

(8년), 취득유형에 따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각각 구분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단기 민간임대주택(4년 이상)

<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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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시 집주인은 주택을 임대(본인거주 불가, 매각제한)해야 하는

등 사업자로서 의무가 따르며, 대신 폭넓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료 급증 걱정없이 4년·8년 이상 안정적 거주 보

장을 받을 수 있다.

<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

◦ (임차인 보호)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거절 불가능

◦ (임대료 증액제한)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야 함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임대

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 본인이 거주 할 수 없음

임대주택 등록현황을 보면 ‘16년말 19.9만명, 79만채 수준에서 ‘17년

8.2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 힘입어 ‘19.12월 현재 48.1만명,

150.8만호로 확대되었다.

구분 '16.12월 '17.12월 '18.12월 '19.12월

등록사업자 19.9만명 25.9만명 40.7만명 48.1만명

등록임대주택 79만호 98만호 136.2만호 150.8만호

<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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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5-2-1. 한국의 도시정비 사업 현황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측면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하려는 목

적이 있고, 주택공급측면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하고

자 하며, 사회복지측면에서는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시행방식은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관리처

분계획 방식은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도시

개발법을 준용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역지정 요건은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과 가치의 증진을 모도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시

행자는 해당 지역 주택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며, 조합은 시장, 군수,

LH,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은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

급하고,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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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업 비교 >

구
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
상

저소득자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밀집
또는상업․공업지역등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가로구역

시
행
자

-현지개량 :시장․군수․, LH등
* LH등 지정 시행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 공공 : 기반시설정비
* 주민 : 주택개량

-조합(단독) 또는토지등소유자(단독)

-LH등(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2/3이상요구시등

-조합 + 시장․군수․, LH등, 건설업자등
(공동)

-조합(단독)

-LH등(단독):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
지등소유자 2/3 이상 요
구시등

-조합 + 시장․군수,
또는 LH등(공동)

-조합(단독)

-조합+시장․군수․,
LH등, 건설업자등
(공동)

-수용방식 : 시장․군수․,․LH
등

-관리처분방식 : 시장․군
수․, LH등

시
행
절
차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행자지정→사
업시행인가→착공→분양→준
공및이전

-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추진
위원회승인→조합설립→시공자선정→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청산

-토지등소유자방식은추진위,조합설립없이사업
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방식은사업시행인가후시공자선
정

-좌동
* 재개발사업의정비계획
수립단계에안전진단절
차추가

-조합설립→시공자선정→사
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분양→준공
및이전→청산

공
급
대
상

-토지등소유자(관리처분방식)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잔여분 :
일반분양

주
민
동
의

-토지등소유자의2/3이상+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2/3이상(현지개량
방식등)

-조합시행방식
∙추진위원회인가 :
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
∙조합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자동의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시행인가신청전토지등
소유자의 3/4 이상

-조합시행방식
∙추진위원회인가 :
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
∙조합인가 :동별구분소유
자의 1/2 이상+토지면적
의 1/2이상의 토지소유
자동의+전체구분소유자
3/4및토지면적3/4이상
토지소유자동의

-조합(단독) 방식
∙조합인가 : 토지등소유자
8/10이상및토지면적의2/3
이상

-LH등 공동시행시에는 토지
등소유자과반수동의

-LH등시행방식
∙주민대표회의인가 :
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
∙시행자지정 :토지등소유자의2/3이상+토지면적
1/2 이상소유자

-좌동

미
동
의
자
토
지

-수용
(시행인가이후)

-수용
(시행인가이후)

-매도청구
(조합설립이후)

-매도청구
(조합설립이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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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의 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의 주택이어야 하고, 연

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

세대 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다.

노후 불량주택의 요건은 첫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둘째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셋째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등이다.

재건축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 수립 → 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재건축 조합 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

리처분계획 인가 → 주택 철거 및 건설 → 준공 → 입주 → 조합 청산

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각 건물별 구분소

유자 1/2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각 3/4 이상의 동의

가 필요하다.

안전진단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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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로, 시장, 군수 등이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

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에 실시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

비기반시설이 극히 열학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

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시행방식은 4가지로,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

행자가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수용방식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토지 건물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리처분방식은 사업시행

자가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

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역지정 요건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

인 지역이거나, 둘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

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

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이거

나 셋째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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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거나, 넷째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등이거나, 다섯째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

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

역이거나, 여섯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과 세입자의 1/2 이상

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시행되고, 공동주택이 건설된 경우 전용 85㎡

이하 90% 이상 건설,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30%이하에서 시 도시

지사가 고시하는 기준(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에 맞추어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3월

이전부터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또는 타 주거환

경개선지구 거주자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및 재건축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

기 위해 최근 도입된 제도이다. 사업 대상,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자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구분되며, 자

율주택정비사업은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 정비하

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200세대 미만이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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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정비사업 주요내용 >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나대지 포함)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
(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정의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규모
(시행령)

(단독) 10호 미만

(연립·다세대) 20세대 미

만

(단독․연립·다세대) 20채미
만

(단독) 1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단독․공동주택) 20채 이
상
* 총 20채 미만 이어도 단

독 10호 이상이면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200세대미만

*①20년∼30년(조례)이
지난공동주택

②기간과무관하게안전상
문제있는공동주택

면적제한 없음 1만 제곱미터 미만

시행
방법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공동
시행자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건설업자+신탁업자+리츠

공공시
행
조건

- 안전사고 우려시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특례

-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
· 조경기준, 대지안의공지기준, 건축물높이제한등
· 부지인근에노외주차장확보시주차장설치기준완화,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따른특례 : 용적률법적상한적용, 주차장기준완화
*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이고, 임대료·인상률제한및주택기금지원을받는임대주택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 임대관리업무의지원 : 임차인 모집·입주 및 명도·퇴거,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기술지원및정보제공 : 주택의설계, 철거·시공, 유지관리(의무대상제외) 등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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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향

2020년에는 주택가격 불안에 대응하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

련하였다. 이는 그간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대출규제 세제 강화 등 시장 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공급측면에

서 최근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나, 향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

한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 억제장치가 마련되

어있기 때문에, 신규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2만호+α의 주택을 공급

한다는 내용이다. 공급방식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서울도심 내에서 공공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정비사

업을 활성화하여 4만호를 공급하고,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해

3만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3.3만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4

만호 추가 공급,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여 5만호 공급,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호 공급,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3천

호 공급,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화를 통해 2천호 공급, 택지 용도 전

환 및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 등을 통해 추가 공급 등 총 13.2만호

+α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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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당초 계획도니 공공분양 물량의 사전청약 확대를 통해 6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번째 내용이

다. 이는 도심내 도시계획규제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

대하겠다는 취지로, 신규 택지 발굴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서, 향후 주택 공급을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5-2-3 규제 완화 및 공공참여를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신규택지 개발

수도권에서 추가로 공급하는 13.2만호 중 신규택지는 태릉 CC, 용산

미군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 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 등을

활용해 총 3.3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물량 >

구 분 공급 물량
1. 신규택지 발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3.3만호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4만호
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1)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0만호)

2) 공공재개발 활성화 (2.0만호)
4.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0.5만호+α

1)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0.3만호)
2)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 (0.2만호)

3) 택지 용도 전환 및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 등 (+α)

합 계 13.2만호+α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두 번째는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를 통한 주택공급이다. 향후 공공이

보유한 유휴부지 발굴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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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와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를 추가공급하고, 기존사업

의 용도 상향 등을 통해 주거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방안 >

구 분 당초 변경 증가분(만호)

합 계 39.2 41.6 2.4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38.3 40.3 2.0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서울의료원 (서울 강남) 0.1 0.3 0.2

용산정비창 (서울 용산) 0.8 1.0 0.2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향후 5년간 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LH SH 등 공공

이 참여하는 경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을 통

해 환수하는 개념이다. 공공참여의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이나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으로 구분된다. 규제 완화의 내용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

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며,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을 현행 90%에서 완화하고, 재건축시

세대당 2㎡로 규정되어 있는 공원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공원 대지 대

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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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

지를 무주택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공임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방지를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고,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

하여 실거래 조사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시장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사업가속화, 갈등 최소화, 투명성 향

항, 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시 기부채납 >

[ 기존 재건축 ]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

용적률
(250→500%) 배분 구조

+250%

기부채납(임대 1/4) : 125호
용적률

(250→300%) 배분 구조
기부채납(분양 1/4) : 125호

+50%
기부채납 1/2 : 50호(임대)

일반분양 1/2 : 250호
일반분양 1/2 : 50호

250%
조합원 및 일반 분양 :

500호
250%

조합원 및 일반 분양 :

500호

*당초 500호→기존 재건축 600호
↳ 조합원+일반분양 550호
기부채납(임대) 50호

*당초 500호→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1,000호
↳조합원 + 일반 분양 750호
기부채납(임대) 125호
기부채납(분양)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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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도 활성화한다. 주거

환경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과 같이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

용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서만 176개소가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LH 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전환 등 종상향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 예정 해제 구역에서도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

성하여 지역 주민에고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첫 번째로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

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을 병행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등을 허용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정하고, 기존 입주

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

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LH SH 등 공공기관에게만 허용하였던 공실 오피스 상가의

주거용도 전환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리모델링 비용

을 융자하고,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할 예

정이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을 두고, 차량 소유자의 입주제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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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이다.

역세권 준주거 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

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

다.

또한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

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구역내 주거비율을 20%

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

울러 경공업 중심지역이나 주거 상업 업무시설도 입지가 가능한 준공

업 지역에 대한 순환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

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하

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공분양물

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을 지원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

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재

건축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물량과, 신규 공공택지 등에 적용할 예정

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실거주 요

건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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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검토

5-3-1.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 등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을 도입 운

영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수준의 입법을 통해 이를 운영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경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계층혼합형 용

도지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의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

특볍법’ 등에서 특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국토계획법이나 도시정비법 등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증가하는 용적

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경우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의 선택이라는 점에

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택가격 상승률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 특별한 지구로 지

정하여 해당 지역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해당 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주택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게 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대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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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금 대체의 경우, 한국에서도 기부채납

해야 할 임대주택을 현금으로 대납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소득

계층 간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

재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금

대납이 가능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거나,

현금 대납 수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회피하기 위

한 수단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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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LIHTC

국내에서도 LITHC의 도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공공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1974년 이전 미국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우리는 미국과 달리 공공

주택의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고, 주요 공급기관인 LH 지방공사

민간 공공주택 사업자의 재정여건도 건전한 편이다.

이는 그간 우리의 임대주택 공급이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영구

임대주택 외에 5년 또는 10년 이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에

치중한 측면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의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5년 또는 10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소유권을 이

전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이 사업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어 운영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장기 영구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운영손실과 유지 관리비용을 충당하

는 것이 한국의 독특한 구조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도 5년/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규모를 축소하

고, 장기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장

기 임대주택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 임대주

택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무부담을 최소하하면서 안정적으로 장기임대주택

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의 초기 사업자

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IHTC와 같은 유인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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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의 30~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용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

에,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전

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재의 재정부담 없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LITHC 도입이 절실해

보인다.

더욱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

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LIHTC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LIHTC로

인해 당장의 소득세 수입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에 따라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LIHTC 도입 시 운영구조 >

사업시행자

국토부

투자자

국세청 공제권 배분

공제권 사업계획

공제권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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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TIF

TIF는 지방세를 유동화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미국

에서는 재산세와 비재산세(판매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TIF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당장 도입하기는 여건이

쉽지 않다.

첫 번째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이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한 국토발

전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TIF를 운

용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도시

의 경우 신규 개발사업 수요가 적고,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신규

개발 이후 지방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지방도시의 경우

상가 주택의 공실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경우 재산세가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보

유세와 관련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비중이 높고, 지방세인 재산

세의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산세를 유동화하여 충

분한 자금 조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히려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TIF

가 도입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방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에만 사업을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신용보강을 통해 민간자금

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공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

을 하여 부동자금을 도시개발로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

울러 TIF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도 재산세 외에, 농어촌특별세 지방 교

육세 등 부가세와 자동차세 부동산 거래세 등으로 확대하여 검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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